
계열사내부거래가이드라인

경영지원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대기업집단의총수일가에대하여 사익편취행위(사업기회 유용 또는 일감몰아

주기)를 규제하고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및 부당지원을방지하기 위해 계열사간내부

거래 규제를 강화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내부거래발생시 사전 검토되어야하는 업무 가이드라인을공지하오니각 부서에서는반드시

참고하시어추후 내부거래에대한 정당성 검토에 문제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